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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」

제 조 과 억제 역 안 취득 등 과13 ( )

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등 취득하는 경우 별 등(⑤

하여 그 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 는 제 조 제 조) 11 12

과 과 합한 적 하여 계산한 액 그100 400

액 로 한다 경우 골프 그 시 갖 어 체 시 에. ·「

한 률 에 라 체 시 업 등록 시 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(」

포함한다 하 항에 같다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 하지 아니하. )

라도 사실상 골프 로 사 하는 경우에도 적 하 별 고 락 에, ·

지 경계가 확하지 아니할 에는 그 건 물 닥 적 에 해당10

하는 지를 그 지로 본다 개정. < 2010.12.27>

별 주거 건 물로 늘 주거 로 사 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1. : · ·

등 도로 사 하는 건 물과 그 지 지 제 조제 항 제( 3 3「 」

항에 른 또는 에 는 통령령 로 정하는 에 해당하는4 ,

어 주택과 그 지는 제 한다 경우 별 적).

통령령 로 정한다.

골프 체 시 에 한 률 에 른 회원제 골프 동2. : ·「 」

산 등록 상 는 지 건 물 그 지 상( )上

고 주택 주거 건 물 또는 그 지 적과 가액 통령령 로3. :

정하는 과하거나 해당 건 물에 제곱미 상 수 등 통령67

령 로 정하는 시 한 주거 건 물과 그 지 다만 주거. ,

건 물 취득한 날 상 로 한 경우는 상 개시 실종 로30 [ ,

한 경우는 실종 고 각각 개월 납 가 에 주 를 경우에는6 (

각각 개월 내에 주거 아닌 도로 사 하거나 고 주택 아닌 도로9 )]

사 하 하여 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 한다.

고 락 도 흥주점 업 특수 그 에 사한 도4. : , , ,

에 사 는 건 물 통령령 로 정하는 건 물과 그 지 다만 고. ,

락 건 물 취득한 날 상 로 한 경우는 상 개시30 [ ,

실종 로 한 경우는 실종 고 각각 개월 납 가 에 주 를6 (

경우에는 각각 개월 내에 고 락 아닌 도로 사 하거나 고 락9 )]

아닌 도로 사 하 하여 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 한다.

고 비업무 가 로 통령령 로 정하는 과하5. :

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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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 힘 전 경 력 니다! .

전 역시

수신 수신 참조

경( )

제목 동계좌 체 납 에 한 액공제 련 업무처 기 통보

행정안전 정책과 호 련 니다1. -1265(2011-5.2) .

터 시행 특례제한 제 조 동계좌 체 납2.‘11.3.1 92 2(「 」

에 한 액공제 련하여 액공제 제 에 한 업무처 기 과 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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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액공 기

자동개좌이체에 대한 액공□ 지방 특례 한법 의( §92 2)

운 기□

․․

①

②

③



․․

시( ) 납 승 차 동차 당초 액 원 액공제액 원A 120,000 , 1,000

목 액 산출 식

동차 액 119,000 동차 당초 액 액공제액 원120,000( ) - 1,000( )= 119,000

액 36,000 동차 당초 액 원120,000( ) ×0.3 = 36,000

․․

시( ) 산 원 역 원시 원 원 고 액공제 원2,300 , 2,300 , 690 , 1,000

경 처 안

목 산출 액 액공제 과 액 비고

산 액 2,300 300 2,000

역 원시 2,300 300 2,000

액 690 400 290

합계 5,290 1,000 4290

․․

시( 1)

※ 월 물건 산 정기 액산출 산 액 원 역 원시 원11.7 A 10,000 , 5,000 ,

원 고 액공제금액 원 경 처 안2,000 1,000

목 산출 액 액공제 과 액 비고

산 액 10,000 1,000 9,000 보통 공제

역 원시 5,000 0 5,000

액 2,000 0 2,000

합계 17,000 1,000 16,000

시( 2)

※ 월 물건 산 정기 액산출 산 액 원 역 원시 원11.7 B 2,300 , 2,300 ,

원 고 액공제금액 원 경 처 안690 1,000

목 산출 액 액공제 과 액 비고

산 액 2,300 300 2,000 액공제액

액징수면제

기 금액한

역 원시 2,300 300 2,000

액 690 400 290

합계 5,290 1,000 4,290



․․

시( ) 월 동차 처 기< 6 > 동차 당초 액 원 액공제액 원120,000 , 1,000

동차 정기 원 액공제 처 하여(6. 10) 120,000 1,000① 과처 징수결119,000

동차 미납건에 하여 당초 액(7. 1)② 가산금 처120,000 3% 3,600

금 결제원에 동 체 수납 료 수신 수납처(7. 2)③

동 체 수납 건- 납기 내 수납처 가산금 동 삭제119,000 3,600

(7. 3)④ 동 체 수납처 후 고 족 등 로 미수납 료 결6.30 로 액공제 환원

금 추가 결1,000

치단체 담당 는 월 징수보고 료 까 액공제 환원금 추가결 료6 (7.15)※

수납 후 체납담당 가 미수납 액공제 상 료 가산금(7. 10)⑤ 3,600 결 수행

업무 날짜 액 처 내

과① 6.10 119,000 동차 당초 액 액공제액 원120,000( ) - 1,000( )= 119,000

가산금산출② 7.1 3,600 동차 당초 액 원120,000( ) ×0.03 = 3,600

동 체 수납③ 7.2 119,000 동차 당초 액 액공제액 원120,000( ) - 1,000( )= 119,000

추가 결④ 7.3 1,000 고 족 등 로 미수납 료 액공제액 추가결(1,000)

가산금 결⑤ 7.10 3,600 미수납 료 생 가산금 결7.1 3,600

조사항□



□ 동 감 조례 개정조례안에 한 심 결 결과통보․






